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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조달청전자입찰입찰자의신원확인제도가시행된다.

조달청은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일부 업체들이 공인인증서를 불법으로 대여하여 입찰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를

근절시키기위해오는 10월부터개인용공인인증서에의하여전자입찰에참가하는입찰자의신원을확인하며, 신

원확인결과사전에등록된자격있는입찰자(대표자또는지정대리인)만 입찰서제출이가능토록했다.

기타자세한사항은다음과같다.

1. 시행일자 : 2007. 10. 1일 입찰공고 분부터

2. 제도변경 내용요약

3. 찰자 신원 확인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이용자 조치사항

① 입찰대리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해 업체의 임·직원에 한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자격 확인을

위하여 재직증명서, 사원증 등을 제출

(2007년 6월 14일 이전에 입찰대리인을 등록한 업체의 경우 대리인이 당해 업체의 임·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했던 해당 지방조달청에 재직증명서, 사원증 등을 fax, 우편 등을 이용 제출하여야 함)

※ 2007년 8월 31일까지 재직증명서, 사원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은 입찰대리인 등록사항은 모두 말소됨

② 나라장터 이용자로 등록된 업체 대표 및 입찰대리인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개인용 공인인증서를 발

급받아야 함(이미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시 발급받을 필요 없음)

※ 위 두가지 사항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나라장터 입찰참가가 불가능함

조달청
전자입찰입찰자신원확인제도시행

현 행 변 경(‘07.10.1 입찰공고 분부터)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로 나라장터에 접속하여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로 나라장터에 접속하여

입찰서를 작성 후 제출 입찰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할 때 개인인증서에 의

하여 사전에 등록된 자격 있는 입찰자 여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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